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형식적으로는 유급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대체휴일이 실시되
었다면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
례(창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나55566 판결)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 수당의 250%를 지급한다’는 휴일중복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대체휴일이 실시된 경우에 회사에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가 문제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어 그 다음날이 대체공휴일

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사는 대체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유급휴일이 부여되었으므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

은 설령 대체휴일이 지정되었더라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법령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에

서 대체휴일을 부여하면서 휴일중복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례가 없는 점, ③ 대체휴일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실무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고, 휴일중복수당지급제도는 휴일이 중복되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

이므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결과적으로 휴일이 감소되지 않게 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체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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